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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strategies for applying the purposes of social 

enterprises in overcoming crises in local communities caused by disaster damage. That is, this 

study attempted to derive implications on how to recover the local communities of disaster 

areas by the application of social enterpris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a disaster 

area has problems that the residents in the area are highly dependent on damage 

compensation and this weakens the vitality of economic activities, that dependency on external 

resources is high without efforts to support themselves for overcoming the crisis, and that 

expectation for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tends to be high. Thus, this study suggested 

special treatment of disaster areas in requirements for the certification of social enterprises so 

that disaster areas would overcome local cris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s, 

financial support through policies to support private fund raising and disaster management 

funds, and the need of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or the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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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목적으로서 지역문제 해결 차원에서 재난피해로 인한 지역공동체 위기 극복을 위한 

적용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사회적 기업의 적용을 통한 재난피해지역의 지역공동체 회복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재난피해지역의 경우 피해주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의존도가 현격히 높

은 상태에서 지역사회의 경제활동 활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위기극복을 위한 자활 노력이 없이 외부 자

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향,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경향을 보이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재난피해지역의 지역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인

증요건에 재난피해지역에 대한 특례, 민간자금조달지원 정책 및 재난관리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에 부합하도록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함께 제시하였다. 

주제어: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재난, 재난복구,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I. 서론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지역은 지역공동체를 일시적으로 혹은 영원히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양기근,

2011: 73-96). 특히 최근의 재난은 대형화되고 그 피해규모는 커다란 인명피해와 함께 재산피해를 가

져오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의 생활터전 자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

기도 한다. 이미 우리는 허베이 스피르트호 유류유출사고를 통해 재난이 지역에 가져올 수 있는 피해

의 다양성, 즉 생태계 피해, 생활환경 피해, 재산 및 경제적 피해 등 기본적 삶 자체를 영위하기 어려

운 결과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재난피해의 복구는 피해조사를

통한 보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해당지역의 생활안정화 및 재난에 강한 사회로의 탈바꿈을

과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난 피해로 인한 지역의 공동체 회복과 재난복구를 위한 다양한 연구들

(양기근, 2009; 최희천, 2010; 양기근, 2011; 김소남, 2012; 네모토, 2013)이 나타나고 있으나 재해복구정

책의 제도적 틀 안에서의 개선과제, 사회자본과 재난복원력1)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대안

모델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만, 이 가운데 네모토(2013)는 동일본 대지진 시 사회적 경제조직

의 역할과 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김소남(2012)은 1970년대 원주지역 재해대책사업위원회의 장기구호

사업으로서 신용협동조합 운동을 재조명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이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델로서 각광받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도 사회적 기업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래 사회적 기업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 시대의 장기화 속에서 각 국가마다 지속가능한 성

장을 위한 동력 마련을 고심하는 가운데 최근 부각되기 시작한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 모델의 하나이

다. 사회적 기업의 역사가 깊고 활성화 되어 있는 유럽국가들에 비하면 한국의 경우 아직 그 수나 운

1) 양기근(2011)은 재난 복원력이 최근 재난 연구에서 새로운 문화처럼 다루어질 만큼 국내외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방안으로서 AHP분석을 통해 경제적 차원의 복원력을 갖추기 위해

고용창출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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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면에서는 미흡하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모델 도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의 사회적 문제해결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제주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한층 더 높

아지고 있는(최영출, 2012: 44) 시점이다. 특히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정부가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서비스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7월 1일 사회적기업육성법이 개정되면서 활발하게 운영되어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목적으로서 지역문제 해결 차원에서 재난피해로 인한 지역공동체 위

기 극복을 위해 재난복구지원정책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적용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

해 사회적 경제의 도입배경 및 유형, 한국의 사회적 기업 정책의 특징과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

한 태안의 허베이 스피르트호 유류유출피해지역에서 나타난 재난피해의 결과와 양상, 그리고 복구과

정의 이슈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모델, 특히 사회적 기업2)의 적용을 통한 재난피해지역의 지역공

동체 회복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경제의 등장 배경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는 근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시장의 폐해를 시정하는

대안적인 경제활동으로서 등장한 개념이다(신명호, 2009: 21).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

은 1990년대 전후에 활동하던 프랑의 경제사상가인 샤를 지드인데, 그는 자본주의가 진행되면서 시장

경제가 유발하는 갖가지 사회적 위험에 대해 노동자들의 집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믿었고 시장경제

를 실용적 개량주의의 관점에서 보다 사회적(social)이고 공평한(equitable) 경제체제로 전환할 것을 목

표로 이러한 개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김경희, 2013: 130). 이후 1980년대부터 ‘사회적 경제’ 개념

은 프랑스로부터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기 시작하였고, 1989년 유럽위원회는 사회적 경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사회적 경제 개념 정의를 채택하였다(Roelants, 2002; 신명호, 2009: 15 재인용). 당시 유럽위

원회는 사회적 경제를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구

성된 이해당사자 경제(stakeholder economy)의 일부로서, 중요한 경제행위자로서, 협동조합, 상호공제

조합, 민간단체, 재단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유럽의 다양한 연구들은 사회적 경제를 일률

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에 ① 서술적인 법적 정의, ② 그것의 연합적이고 기업가적

구성요소들을 연계하고 구성원과 경제적 활동의 이중적인 관계를 다루는 규정들에 초점을 둔 공식적

2) 본 연구에서 사회적 경제 모델 가운데 사회적 기업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는 이유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모델에 대비하여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의 통합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

역문제 해결로 지역의 자생적인 문제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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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③이러한 형태의 기업 안에서 발견되는 가치에 기초한 규명적 정의, ④사회적 경제를 다원주의

적이고 본질적인 부문의 새로운 사회경제적 조절 메커니즘으로 바라보는 실질적 정의 등의 네 가지

차원의 정의로 구분하였다(장원봉, 2006: 33).

이와 같이 민간부문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하여 국가에 의해 어느 정도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각 국

가별로 연구되어 온 ‘사회적 경제’는 복지국가의 발전 이후 다소 쇠퇴하다가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

인 경제위기와 재정위기로 인한 복지국가의 후퇴, 사회주의의 몰락, 신자유의적인 처방의 실패 등을

경험하면서 실업과 빈곤문제 등 증폭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유럽 등에서 국가와

시장을 대신하여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과 빈곤문제, 고용

과 복지, 지역개발의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신명

호, 2009; 김경희, 2013: 131-132).

‘사회적 경제’ 용어는 각국의 연구자들에 의해 ‘제3섹터’, ‘비영리조직’, 혹은 ‘자원활동조직’ 등으로

이해되기도 하며, 그래서 어느 한 가지 개념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가별로 등장하고 있는 사

회적 경제의 다양한 양상들을 포괄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장원봉, 2006: 30-39). 그럼에도 한국의

경우는 생산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협동조합 등을 들 수

있고, 로컬푸드 단체의 경우 생산과 동시에 소비에도 참여하는 유형으로 사회적 경제의 범위에 포함

시킬 수 있다.

2.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기업의 관계

1) 사회적 기업의 등장과 의의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재정위기, 그리고 이어진 실업과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경제로서 사

회적 경제의 관심 증가와 함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의 한 영역으로서 산업사회의 사회적 문제

들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시장기능의 실패와 정부기능의 실패를 시정․보완하기 위해 출현되었다(서울

시정개발연구원, 2008: 43-44). 그러나 사회적 기업의 등장 배경과 시기는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를 보

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주로 비영리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서유럽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독자적인 경제영역을 형성하는 제3섹터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으로 차이를 보

인다. 이는 유럽식 사회적 경제에 포함되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등이 미국의 비영리조직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Campbell, 1999)고 보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특히 서유럽에

서 사회적 경제의 한 영역으로 인식하려는 성향이 강한 특징이 있다. 이는 당초 사회적 경제에 뿌리

를 두고 제3섹터에 대한 기반이 강했던 서유럽에서 복지국가의 위기와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사회적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등을 통해 실업문제에 대응하고 국가가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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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윤의 일부를 이용하는 동시에 정부의 보조금, 지원

금 등 공공지원의 지원을 받는 점에서 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운영적 측면에서 비영리 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자율성, 자발성, 그리고 독립성이 강하다. 반면에 민간기업의 의사결정방식과 달리 사

회적 경제로서 협동조합과 같은 방식의 운영과 생산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도 다소 차이를 보이며, 일률적인 하나의 형태로 정의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도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OECD(1999)는 사회적

기업을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지만, 기업이 추구하는 주요 목적 이 이윤 창출 극대가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목표의 달성이며, 사회적 소외와 실업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공익

적인 활동을 하는 민간 조직 또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한국사회적이업진흥원이

사회적 기업을 ‘비영리 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

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2) 한국의 사회적 기업 현황

한국은 사회적 기업을 제도화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3일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2007년 7월 1일 동법률을 시행한 이후로 2012년 8월까지 총 7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1차와 제2차, 제3차 및 제5차 등은 타 법률의 개정에 따른 개정이었으며, 제4차와 제6차, 그리고

제7차는 동 법률의 실질적인 내용개정으로 이 안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역할에 대한 개정을 포

함하고 있다.

4차에 걸친 개정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2012.8.2)’은 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 기업의 형태,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치 및 역할에 시대적, 국가적 상황 요구에 맞추어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

다. 주요 내용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법 제2조 제1호에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면서 지역사회 공헌을 그 범위로 확대하였다(제6차). 둘째, 동법

제5조2의 ‘시도별 사회적기업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신설하여 제5조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과 연계

하여 보다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차). 셋

째, 동법 제6조 ‘실태조사’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제4차). 넷째, 동법 제7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조항으

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제4차). 다섯째, 동법 제8조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에서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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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유형으로서 민법 상의 법인․조합 및 상법에 따른 회사 이외에 합자조합을 포함하도록 하였으

며(제4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섯째, 동법 제10조의

2의 ‘교육훈련 지원 등)’을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을 육성하고 사회적 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차).

일곱째, 동법 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 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

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다(제6차). 여덟째, 동법 제20조 ‘한국사회적기

업진흥원의 설립 등)과 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기업의 육

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인증업무, 교육훈련업무

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차). 또한 제20조 5~8의 항을 신설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경

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 관련 국제교류협력,

기타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사회적 기업 관련 사업을 및 그 세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8차).

그러나 동법 시행 후 6년이 경과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 기업은 인증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지역개발, 돌봄사업, 녹색에너지, 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하

고 있어 고용노동부라는 단일 부서에서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희수, 2011: 57-72)이 일

면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중앙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은 고용노동부 중심에서 범 부처

로 확산되고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면서 혼재된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아울러 다양한 민․관

지원을 연계하여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

3) 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사회적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거하여 교육훈련 지원(제10조), 시

설비 등의 지원(제11조), 공공기관 우선구매(제12조),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제13조), 인건비,

운영경비 등의 재정지원(제14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한 행정적 지원

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3).

(1) 행정 및 경영지원 사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거하여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판로개척,

프로보노, 네트워크 구축, 민간자원연계, 국제협력, 연계지원, 사회적기업의날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

으며 주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컨설팅은 (예비)사회적 기업의 역량강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로서 기초컨설팅과 전

3) 본 절은 저자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를

위해 재구성하였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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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컨설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기초컨설팅은 경영코칭을 통해 인사·노무·회계 등 기업의 기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최대 30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전문컨

설팅은 경영과제 해결 및 자립가능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자부담을 포함하여 5년간 총 5

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둘째, 공공기관 우선구매는 사회적 기업의 시장 확대 및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시장 확대사업을 추

진하고, 사회적기업의 시장개척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적 기업 상품의 소비 촉진을 위한 윤리적 소비

시장 진작 및 홍보를 내용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회적 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구매를 통합 지원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회적 기업 제품 정보 제공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기업 제품에 대한 접근성·구매 편의성을 제공하는 한편, 공공시장의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구매 기초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①공공기관 및 일반 소비자들이 사회적 기업 생산품 및 관련 정보를 접

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접점 구축 및 확대, ②사회적 기업 생산품의 대국민 인지도 및 인식을 제고,

③사회적 기업 생산품의 실제적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제품소비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적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토대 마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의 수요를 발굴하고, 이들을 전문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성공적인 경영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 관리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적 기업 육성

의 정책수단을 마련하고자 프로보노를 실시하고 있다. 프로보노(Pro Bono)란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

의 라틴어 약어로써 주로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자발적이고 대가 없이 공공(사회)를 위해 봉사

(public service)하는 일을 표현한다. 이러한 프로보노의 종류로는 경영자문 및 컨설팅, 교육 및 워크

숍, 온라인 자문, 파견근무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프로보노 신청절차

※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다섯째,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는 사회적 기업과 정부와의 정책협력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제고

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기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1년 12월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

워크가 민관협의체 형태로 출범하면서 주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8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제6호 2014. 06

<그림 2>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추진 주요사업

※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이 외에도 국제협력 사업으로서 국제포럼 SELF Asia(Social Enterprise Leaders Forum in Asia)가

운영 중에 있으며, 해외 선진 사회적 기업 및 유관기관 정책연구 연수 등을 통한 우수사례의 소개 및

정책방안 발굴 등을 모색하고 있다.

(2) 재정지원 사업

2012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 관련 예산은 1,760억원이 책정되었었으며,

이 가운데 인건비 비중이 70%로 가장 높았다. 정부의 인건비 지원은 사회적 기업의 경우 2년, 예비

사회적 기업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초기 사회적 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다른 기업

들과의 동등한 시장경쟁력을 갖고 정착하기 위한 지원정책인 측면이 강하다(박수경․장동현, 2013:

96). 그러나 최근 한국 정부는 2013년 이후 직접적 인건비 지원보다는 경영․판로․금융지원 등의 간

접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들은 연계지원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이루

어진다(www.socialenterprise.or.kr).

첫째,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이루어지는 인건비 지원으로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부담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급 방식은 연차별 차등 지원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의 경우 1년차 100%, 2년차 90%를 지원하며, 사회적 기업의 경우는 1년차 90%, 2년

차 70%, 3년차 50%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의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하여 지속․발전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도별 차등 지원

을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기업 당 3인(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은 2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예비 사회적 기업은 기업 당 1인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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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다. 다만, 이에 따른 기업의 자부담율을 년차별로 차등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브랜드(로고)․기술개발 등 R&D 비용을 포함하여 사회적 기업의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

한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의 지속

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춘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한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 기

업은 1억, 예비 사회적 기업 5천만원 이내에서 이루어지며, 사업참여기업의 최대 지원기간은 5년으로

그 기간 중 최대 지원금액은 3억이다.

넷째, 사회적 기업의 창업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별도의 금융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미소금융재단의 소액자금 대출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곤란하나, 발

전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기업을 발굴·지원,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되

는 사회적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저리의 대출방식으로 사업화 자금 등을 지

원, ③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 기업에 특화된 전용 보증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확대4), ④신용보증기금의 나눔보증 기금으로 정책성 특례보증제도로 고용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세제지원이다. 한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에 의거하여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

법 제22조의 4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설치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하도

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부금을 인정하여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료의 지원이다. 한국은 2010년부터 사회적 기업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

해 오고 있다. 대상 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 대표

자, 임원을 제외한 유급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3. 사회적 경제 유형과의 사회적 기업의 비교

1) 예비 사회적 기업

한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일반 국민들의 사회서비스 요구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시장 친화적인 사회적 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주지하고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지역사회 공헌을 포함하

는 법률 개정을 2010년에 실시하면서,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였다(장우진, 2011: 898). 각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정부부처별 정책에 기초하는 예비 사회적 기

업5)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

4)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원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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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인증조건보다 완화된 조건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예비 사회적 기

업은 사회적 기업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제정하는 ‘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

례․규칙’이나 정부부처의 정책지원방침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해당 지역에 정주하고 있는

기업체 또는 정부부처의 소관 분야 기업체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 받은 예비 사회적 기업은 최장 2년동안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모태펀드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수익구조

마련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구비서류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2) 마을기업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환경 등)을 활용, 주민주도의 비

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3). 마을기업은 영국에서 시작하고 일본에서 발달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유사한 개념이다.

현대에 들어 글로벌 경제와 로컬 경제의 양립과 균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급속하

게 변화하는 사회현상이 더 이상 정부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지역경제의 침체와 지역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생활자 공통의 이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역사회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사회의 기능을 재생시키고 공통의 이익을 만들어 내는 구체적인 방식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이다

(김재현, 2010: 1-2). 한국은 1980년대 관광농원사업으로 농촌관광 정책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1990년

대까지를 정부주도의 개별 단위 정책기로, 2000년 이후를 마을 단위 정책기로 구분 지을 수 있으며,

현재는 정부주도의 마을 단위 정책에서 점차 그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으로 확대되는 시

기라 규정할 수 있다(고선영, 2006: 38). 2007년 호소오치 노부타카의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한국에 번

역 소개되면서 일반화되기 시작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2010년 현 지방정부 시기에 들어 지역공동체

단위의 생활형 일자리 창출을 모토로 한 생활밀착형 지방자치를 구축하면서 ‘지역성’을 강조하는 ‘마

을기업’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지속적인 경제위기 상황의 비상대책으로 2009년부터 실시된 희망근로사업6)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지

역의 자원을 활용, 안정적인 일자리․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마을기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2009년 비

상경제대책회의에서 시범도입을 보고로 시작된 마을기업은 2010년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연두업

무 보고서에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추진’에 대한 계획 발표를 통해 16개 시․도 184개 단체를 선

정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1,511개의 지역일자리를

5) 인증절차와 지원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을 구분하지 않음

을 밝힌다.

6) 이전 공공근로와 유사한 형태로 명칭에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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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하고, 43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가져왔으며, 2011년 행정안전부는 500개의 마을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이 ‘마을기업’으로 정식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2013년

도 말까지 정부는 총 1,000개의 마을기업육성을 계획하고, 이를 통해 5,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육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마을 중심의 소규모 공동체와 지역 NPO 등이며,

국비 50%, 지방비 50%의 예산으로 1년차 마을기업 5,000만원, 2년차 마을기업 3,000만원의 지원을 받

을 수 있다(www.mospa.go.kr). 특히 대상층은 마을 중심의 소규모 공동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 영농법인, 복지관 내 부설 사업단으로 시작하여 일정한

고용효과와 공동체 성격을 지니고 있는 단체, 문화․예술인들의 연합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법에 따라 조직의 형태를 확실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사회적 기업과는 다르게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아도 되며, 공동체 운영에 있어서도 내부 구성

원들의 합의와 도출을 이끌어 내는 회의 체계는 있으나 공동의 의사결정구조라든가 내부 정관 등의

구비도 미약하다. 뿐만 아니라 내부 규정이 있더라도 복지관과 연계된 마을기업의 경우 복지관 내부

규정을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정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들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거나 유도 받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마을기업에 대해 법적 지원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의 유도를 통해 보다 안정적 지원체계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3)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자유롭게 가입, 탈퇴할 수 있고 사유재산과 경제적 이익을 부인하지 않는 점

에서 자본주의적 요소가 강한 반면, 출자금에 상관없이 1인 1표의 평등한 의결권, 경쟁과 대립의 피해

를 완화하고 비영리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자산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와 차이가 있다. 국제협

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

제적․사회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으로 정

의하고 있다.

한국은 2012년 12월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7) 이전까지 개별 협동조합법(농협법, 신협법, 생

협법, 중소기업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립조합 등 특정분야 8개 특별법)에 묶여 법으로 제정된

유형의 협동조합만 설립 가능하였으며, 이 또한 인가조건을 충족하기 까다로운 측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협동경제 영역의 많은 기업이 운영은 협동조합 방식이되 법인격은 주식회

7)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배경에는 2009년 UN이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협동조합연맹(ICA)와 함께 각국의 협동조합법제를 협동조합기본법 체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데 따른 입

법조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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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한회사, 개인회사로 유지했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노동, 복지, 주택, 서비스 등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5인 이

상이 모이면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회적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

회적 협동조합의 설립근거도 마련되어 협동조합의 설립 및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진출하는 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송인방, 2013: 372-373).

또한 협동조합기본법 신설에 따라 이전과 달리 주무부처를 기획재정부로 단일 창구화함으로써 지원

및 관리의 통일을 기하게 하였으며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의 틀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예비사회적기업, 농어촌공동체, 마을기업 등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모델들에 대해 종국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논의가 도입 초기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2012년 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최근의 논의는 협동조합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은 공적자금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 초기

설립과정에서 지역사회 공헌주체로 성장, 정착하기까지 제도적 지원의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는 측면

에서 재산 및 경제적 피해가 큰 재난피해지역에서 피해주민들의 장기적인 생활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

다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사회적 기업 육성과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이후, 현재까지의

사회적 기업의 쟁점과 제도적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8)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정책의 특징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난복구 지역의 위기 극복방안으로써 연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연구의 경향은 크게 도입 초기에는 ⓛ사회적 기업의 유용성과 가능성, ②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사회적 참여 유인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며, 현재 과도기적 단계의 연구로는 ③

사회적 기업의 정착 및 지속가능성, 그리고 ④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의 개선과제와 사회적 기여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유용성과 가능성에 대한 연구들로 2007년 사회적기업육

성법 제정 이후 곽선화(2009)는 2007년 인증 사회적 기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 사회적 기업들이 인증

기준보다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지속가능한 경

영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외부의 재정적 지원이 성장의 절대적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

적 기업의 특성을 지역밀착형의 사회적 벤처로써 이해해야 하며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정아윤(2008)은 자활공동체의 사회

적 기업으로의 발전가능성 연구를 통해 취약계층9) 등을 위한 자활공동체 조직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8) 사회적기업연구의 전문저널로서 사회적기업연구,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 저널의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고찰함.

9) 정아윤(2008)은 근로빈곤층 등을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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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은 낮으나 사회적 기업으로 진출 시 사회적 일자리에 대비하여 시장활동 경험이 풍부하다는 장점

이 있으며, 사회적 기업 진출 조직으로 3년이상 경영유지를 한 조직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과 자

립의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시장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조직의 성장가능성을 긍정적으

로 평가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과 주민참여에 대한 연구이다. 이은애(2010)는 사회적 기업과 영리기업

간 파트너십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여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창업지원 및 시장제공, 프랜

차이즈, 아웃소싱, 현물기부, 연구 및 교육훈련 지원, 시민참여형 지역개발 사업, 대기업 주도형 사회

적 기업 설립, 비영리조직과 기업사회공헌 협력형의 창업지원 사례를 구분하여 사회적 기업 설립 방

안과 기업의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등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연구하였다. 한편,

조영복 외(2008)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를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사회적

기업의 목적성이 특정 집단의 이해보다는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를 위한 목적이어야 함

을 강조하였다. 이런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의 재정자립성, 경영전문성 강화가 요구되며 사회적 기업의

성과와 홍보를 통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전환, 사회적 기업을 위한 자본시장(민간투

자, 기금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사회적 기업의 정착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로 최종태외(2010)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자본시장의 육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지속적이 투자 재원공급을 위한 모태펀드를 조

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옥정원·강승화(2010)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역량 및 전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부차원의 지원정책 중심으로 인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미흡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관련 단체들 간의 협력과 기반시설, 인프라 및 환경 구축이 향후 사회

적 기업의 육성과 정착을 위한 중요한 선결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넷째, 사회적 기업의 지원정책의 방향과 개선과제로서 홍성우(2011)는 미국, 영국, 일본과 한국의 사

회적 기업 지원정책의 제도적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법제도적 체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짧은 역사와 존재 형태의 한정성, 그리고 독특한 인증제도10)가 활동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

하였다. 또한 김숙연(2013)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발전방안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기업활동을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의 지원정책은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취약한

자립기반 업종에 한정되어 있는 사회적 기업의 업종 다양화를 고려해야 하며, 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요구된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김도균·정선기(2014)는 사회적 기업이 지역의 사회자본 확장

에 기여하고 있음을 사례분석함으로써 주민자치역량 강화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 기대를 강조

하고 있다. 신국현·서순탁(2014)은 사회적 기업의 네트워크 형성이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영

향을 주며, 직접적인 정부의 재정지원이 사회적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반면, 참여자의 참여의지가

사회적 기업의 민주적 운영에 영향을 미침을 실증하였다.

10)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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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들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무원과 종사자의 인식 연구, 종사자

인식과 서비스 품질간의 관계, 판로지원, 조세특례 등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종사자 특성에 따른 고

령자, 장애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기업 육성, 그리고 분야별 영역으로서 환경, 교육, 제조,

스포츠 등 분야에서의 진출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실증적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연구를 통해 나타나는 주요 쟁점을 토대로 재난피

해지역의 재난복구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 적용가능성 탐색을 위한 본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

다.

<그림 3> 연구 분석의 틀

Ⅲ.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와 재난복구 이슈 분석

1. 사례 개요

태안 허베이스피르트호 유류유출사고는 2007년 12월 7일 오전 7시 충남 만리포 북서방 10㎞ 해상에

서 삼성 T-5의 부선이 강풍에 와이어가 절단되면서 대산항으로 입항대기 중인 원유선 허베이스피리

트호와 충돌하면서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유출된 원유량은 78,906배럴(12,547㎘)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중 규모면에서 가장 크며, 태안군 전체와 당진군, 서산시, 홍성군, 보령시, 서천

군 일부 등 6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피해를 가져왔으며 , 해

당 주민과 지역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원유유출로 493개소, 5,656㏊의 어장과 380개소, 4,627㏊(피해율 82%)의 해면양식과

종묘생산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 또한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가로림만에서 안면도에 이르는 해안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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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의 다채로운 해안선과 기암절벽, 다양하고 독특한 식물군락을 이루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를 통

해 경제활동을 유지하던 주민이 많았으나, 해수욕장 15개소 400여㏊와 해안 167㎞가 피해를 입었고

이 때문에 어업피해 뿐만 아니라 관광업 등의 비 수산분야도 큰 피해를 입었다. 2008년 4월 26일 현

재 요식업, 숙박업, 판대대여업 등의 비 수산분야는 10,902건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 되었다(태안군

청, 2008).

<표 1>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일지

일시 사건

2007년 12월 6일 예인선, 크레인선, 인천항 출발

12월 7일
크레인선,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9차례) /

만리포, 천리포, 모항 등지에 기름띠 유입

12월 13일
미국 해양경비대 등 외국 기름방제 전문가 입국, 방제지원 /

서산수협 피해지역 어촌계 포함 ‘유류유출사고 피해대책위원회’ 구성

12월 24일 예인선 선장 등 2명 구속, 삼성중공업 등 법인에 대한 수사 착수

2008년 1월 2일 태안해경, 검찰로 수사기록 송치

1월 10일-19일 주민 3명 잇따라 자살

1월 21일
검찰수사결과 발표, 악천후에서의 무리한 예인, 예인선 및 유조선 양측 신속한 대처 미흡 

등이 원인 판정

2월 19일 태안군의회 연합대책위 구성을 위한 조례안 가결

2월 23일 태안특별법 국회 통과

4월 7일 ‘태안군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창립

2009년~2013년 특별법 총 5차 개정

2013년 1월 피해주민 중 761명 사망 확인

2013년 7월 특별법 시행(신속한 재판을 위한 특례규정 신설: 1심 2014년 5월내)

2. 재난피해에 따른 지역사회의 영향11)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는 서해안 지역 일대에 생태계, 환경 피해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

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수산자원과 어장, 어업환경 등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 여건을 상실한 지역주민들의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공동화 현상 및 지역경제 위축 등 지역사회

전체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피해의 영향 가운데 주민들의 삶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적

차원의 피해와 주민생활 피해와 영향을 분석하였다.

11) 본 절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실시한 해양 유류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향분

석 및 제도개선 방안」의 피해조사 결과와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2008)가 실시한 「태안유류유출사고가

지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재구성하였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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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유출
해양

오염

○ 지역복지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보건의료 서비스지원

-주민복지 서비스지원

자연환경 훼손

(청정이미지 상실)

해양생태계 붕괴

- 관광자원 기능상실

- 오염물질 장기배출

- 수산자원 고갈

- 어업활동 중단

마을공동체의식

자연생태계의 문제
피해지역주민의 생존에 관한 

문제

빈곤문제 주민 건강 및
보건 문제

<그림 4> 지역사회에 미치는 유류유출사고의 영향

※ 자료: 김겸훈(2008: 4).

1) 경제적 피해와 영향

(1) 피해현황 보고

정부는 보고서에서 이번 기름 유출 사고로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해안 300여㎞가 오염됐

으며 101개 섬과 15개 해수욕장, 3만5천여ha에 이르는 양식장과 관련 시설 그리고 4만여 가구가 피해

를 입은 것으로 집계했다. 특별재난지대로 선포된 충남과 전남 중 충남에서는 총 3만여 가구가 피해

를 겪었고, 지역별로는 태안이 1만1천688 가구, 서천이 7천720 가구, 보령이 4천924 가구, 서산이 3천

331 가구, 당진이 1천666 가구, 홍성이 671 가구였다. 충남은 태안과 서산의 어장피해다. 피해 면적은

충남이 총 1만5천287ha로 서천이 4천539ha, 태안이 4천88ha, 보령이 2천484ha, 서산이 1천628ha, 홍성

이 830ha, 당진이 1ha 순이었다. 전남의 경우 피해 가구는 총 8천400 가구로 신안이 3천672 가구, 영

광이 3천158가구, 무안이 1천570 가구이며 총 피해 면적은 1만9천17ha로 신안이 1만7천8ha, 무안이 1

천175ha, 영광이 834ha였다. 이밖에 전북 군산 등 기타 지역에서 1천600여 가구, 700ha 이상이 기름

유출로 피해를 봤다(정부보고서3.11). 기타 야생동물피해는 폐사된 것만 53마리(청둥오리 2, 상괭이 6,

바다쇠오리 6, 뿔논병아리 26, 가마우지 2, 논병아리 2, 기타 9)이고 구조된 것은 29마리(뿔논병아리 7,

괭이갈매기 14, 논병아리 2, 기타 6)이다(2008.4.7 현재 잠정, 국가재난정보센터). 한편, 2008년 2월 15

일 현재 태안군 재난관리과가 집계한 피해상황 집계(태안군의회 속기 록,2008. 2. 15)에 따르면 어업피

해는 해면양식장 4,646헥타, 종묘생산양식장 1.6헥타로 총 어장면적의 82%인 4,648헥타가 피해를 입었

다. 피해신고 접수현황은 수산분야 10,782건, 비수산분야 8,302건으로 총 19,537건이 접수되었다. 분야

별로 세부내역은 수산분야에서 맨손어업이 8,513건, 나잠어업 170건, 어선허가가 1,236건, 육상 해수 45

건, 낚시구획이 91건, 면허어업이 609건, 기타가 118건이다. 비수산분야는 요식업 602건, 숙박업 1,424

건, 판매대여업이 1,377건, 기타 2,226건, 구서식 신고가 2,673건이다(위평량, 2008 인용). 특히 희망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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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난관리연구소(2008)의 연구조사에서 따르면 주민 스스로 사고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받고 있다

는 응답이 77.2%(149명)로 높게 나타나 주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영향은 더욱 컸던 것으

로 판단된다.

(2) 피해추정과 보상문제

피해보상 과정에서 어업피해 등에 대한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등은 사업장 확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추정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어업활동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하여는 그 피해를 보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신승

용 외)이 2009년부터 2011년의 3년간에 걸쳐 피해조사를 실시한 배경에도 피해지역의 경우 어업 종사

자의 소득구조에 대한 명확한 자료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점에서 이에 대한 피해추정방법과 보상방법

에 대한 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수산 분야인 관광업에 대해서는 실제 재판과정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피해사실을 입증받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였다. 당초 2009년 5월 기준 비수산 부문 제한채권 신고건수는 총 15,578건이며,

금액으로는 약 1조 6,681억원으로 나타나으며, 피해신청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태안군이었다. 특히

관광객 수요는 2006년 및 2007년 하계기간 중 태안군 해수욕장 방문객 수가 각각 1,400만명 및 1,300

만명으로 집계되었으나, 2008년에는 32개 해수욕장 가운데 30개 해수욕장을 개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객 수는 전년동기 대비 약 665% 하락한 170만명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 710만명으로 다소 2008

년 대비 310%로 증가하였으나 예년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신용승 외, 2009). 그러나

관광업을 하고 있는 피해주민들 가운데 연소득 2,400만원 미만의 사업자들은 세무신고 의무가 면제되

는 면세업자이거나 등록을 필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로 영업실적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

이다. 특히 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의 1차 조사에서 관광업 부문의 피해규모는 2008년 3월 14일 기준

720억 원~1240억 원, 2008년 10월 13일~17일 기준 1,980억 원~2,330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2011년 5

월 9일 기준 관광 부문 피해신고 접수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총 16,347건 및 3,867억 5천만 원이었다.

그러나 이 중 1,669건은 피해사실이 인정되어 163억 원의 배상금이 지급되었으나 4,787건의 피해신청

은 심사과정에서 기각되었다(신용승 외, 2010).

특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811호, 2013. 5. 22)의 시행이 2013년 7월에서야 시행된 가운데, 각종 피해보상 신청 등 재판이 진

행 중에 있으나 당진군 맨손어업민 4천579명에 대해 피해액을 ‘0원’으로 산정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주

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당초 양식업자들이 22억원 피해를 입었다고 청구한 사정재판에서

이를 인정했음에도 재판에서 이를 번복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가 큰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2) 주민생활 피해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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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연구원(2009)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주민 갈등구조 분석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역사회 갈등의 원인으로 생업 및 생활 변화에 따른 주민 간 이해상충이 주요하게 작

용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들의 갈등 해결

에 대한 요구가 피해보상금의 지급과 지역주민의 단합에 맞춰져 있어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전략

수립이 최우선 선결과제로 제시되었다.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2008)의 조사에서도 사고로 인해

가족간 관계가 불편해졌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평에 어긋난 보상, 피해정도의 차이,

태안재건 방법에 대한 의견차이, 지역주민들의 사고에 대한 과민반응 등으로 지역주민 간 관계가 불

편해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의 같은 조사에서도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나빠졌다는 인식이 응답자의

91.2%(136명)를 차지할 만큼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문제를 가장 높은 생활문제로 꼽았다. 뿐만 아

니라 삶의 만족도 저하, 미래소득과 노후대비,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수준도 낮게 나타나 주민 개개인

의 건강 및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생활여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재난복구의 이슈와 쟁점

1) 경제적 피해와 취약성

서해안 지역 특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의 직접적 피해를 본 태안군의 경우 피해의 입증

과 피해보상과정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역의 주요 경제적 생활기반이었던 어업과 관광업의 피해영

향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008년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의 현장조사12) 초기 태안군 어촌계의 상당 수 마을이 인구유출

이 발생하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경우 피해보상에 대한 의존도가 현격히 높은 상태에서 소득단절,

지출의 동결, 사업에 대한 소극적 태도 경향이 나타나는 등 지역사회의 경제활동 활력이 약화되는 결

과를 가져왔다.

특히, 유입인구가 단절된 상태에서 무기력감과 불안감이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매출 위축

에 따른 사업비용 증가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서비스 질 저하 등 사업불안정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정부가 초기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방제작업 인력으로 동원하는 과정에서는 외

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경계와 불만을 표출하면서까지 방제작업비 등 공공근로에 대한 의존도가 심

화되었으며, 지역 내부에서는 주민들 간에 공공근로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을 놓고 오히려 갈등을 유

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기존의 사업장을 폐업하겠다는 의견을 보이는 경우

까지 나타났다.

12) 본 연구자가 조사원으로 동행하였으며(2008년 7월 14일, 8월 6일, 8월 11일, 8월 25일 중 2회 동행), 식당업,

숙박업, 양식업, 선주, 수산업을 하는 주민 6명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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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의 자활능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에 따른 지역경제의 위기 구조적 문제점 중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려는 자활의지의 부재와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있다. 사고 직후 태안에서 주민 3

명이 자살하는 사태가 일어났으며,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2008) 조사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장래 지역에 대한 발전 기대가 부정적 인식이 높은 가운데, 생계비의 계속지원과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에 대한 요구가 높을 뿐 다른 일자리 제공 등 다른 지원대책에 대한 요구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2> 피해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

구분 빈도(명) 유효퍼센트(%)

생계비의 지속적 지원 47 31.8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 73 49.3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홍보 12 8.1

다른 일자리의 제공 7 4.7

건강 회복을 위한 보건 사업 2 1.4

기타 7 4.7

합계 148 100.0

※ 자료: 이재은 외(2008) 조사결과 인용.

특히 현장조사에서도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배상과 외부 손님의 유입, 경제적 지원, 상황에 대한 체념

과 포기, 지속적인 어업환경 복원 노력, 단체행동 등 지역사회 내부적인 자구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외

부 자원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었다.

3) 정부 재정지원 대한 기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응 중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 재

정지원에 대한 높은 기대였다. 사고 초기부터 특별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합리적 보상과 지

역사회 복구를 위한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특히 사고 발생 직후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5년 6개월여 기간이 소요되면서 5차에 걸친 특별법 개

정이 이루어진 가운데 개정과정은 이런 피해주민의 기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은 피해주민에 대한 손해보전 지원 외에 국제기금보상한도 초과 시 보사 특례, 유류오염사고 피해지

역에 대한 지원으로서 농어업인,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우선 융자, 상환 유예 및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액 지원, 피해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정부 재정지원의 주된 내용이 되고 있다.

2009년 5월 27일 1차 개정 당시 주된 이슈는 사고로 실질적 피해를 입었으나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의 마련이었다. 2차 개정에서는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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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금액을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으로 보며, 어업제한 등으로 인한 손해지원 조항을 마련하

기 위함이었다. 3․4차 개정 당시에는 대지급금의 지급 및 대부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이었으며, 최근

의 5차 개정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위한 특례규정 신설로 2014년 5월까지 1심을 그리고 2015년까지 3

심을 확정판결하도록 하는 사항을 담았다.

결과적으로 이는 정부 재정지원과 보상판결에 대한 주민 요구를 반영하는 결과로 피해주민들의 재

정지원과 보상에 대한 의존 결과를 보여준다.

Ⅳ.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위기 극복방안

1. 재난피해지역의 위기 해결 과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의 경우 책임소재가 명확한 인적재난 사고이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

의 광범위성, 보상과정 상에 나타나는 피해입증의 어려움과 재판의 장기화, 지역 환경 및 주요 경제적

자원 상실에 따른 주민생활의 불안 등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사례이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

고와 같은 재난사고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과 정부 지원은 국가의 역할과 책무인 동시에 피해 원인제

공자에게 있어서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피해복구과정에서 지역경제 악화, 지역공동체 해체 등 다양한 문제를 양산했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방안을 우선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지역 구성원

이 상호협력 하에 지역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안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통한 문제해결 은 유용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례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재난피해지역에서 나타나는 지역위기 현상은 지역공동체의 해체와

경제적 빈곤현상의 발생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와 그 맥락을 같이한

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

라 지역사회 공헌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은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등으로 기존의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피해주민들에게 있어

서 새로운 노동, 생산 기회를 통해 개인과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도 그 실

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해당 피해지역의 경우 피해주민들의 보상에 대한 기대에도 불

구하고 그 과정이 오랜 시간을 요구하며, 실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지에 대하여도 확언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근로와 같은 한시적, 수동적 정책을 제공하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피해주민들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마련할 때 지역의 안정을 도

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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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피해지역의 사회적 기업 적용 방안

재난피해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충격과 고통을 고려할 때, 주민 스스로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

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될 피필요성이 있

다. 현재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피해주민들에게 이루어지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복

구비 및 피해조사 결과를 기초로 보상규정에 따른 지원이 전부이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때에

한해서 재난구호 등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재난 발생 시 정부지원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특별법과 같은 법률 제정이 없이는 대규모 재난 피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안정을 위한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기가 어려움을 의미한다. 더욱이 특별법 상에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와 방법, 내용 등을 상세히 다루기 어려운 만큼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피해보상 이상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 피해주민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지역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절차)는 사회적 기업인증을 위

해 기업의 형태, 유급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목적에의 부합, 의사결정구조의 개방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수익구조에 관한 부분에서 영업활동 손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등을 포함, 이

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우하여 사용할 것 등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증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경영, 재정, 민간자금조달(대출․융자 등),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조세감면 및 사회보

험료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난피해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재난피해지역에서의 피해주민 또는 지역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인증을 요구하는 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설치함으로써 인증요건

을 완화시키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복구 및 특별법 등이 정하는 지원방안의 모호성

을 해결하기 위해 재난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에 이를 반영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재난피해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사회적 기업을 설립 시 피해주민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

금에 대한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주민들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주민들

간에 상호협력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는 재난

피해지역의 피해주민들이 생활안정을 위해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운영자금 대출

지원 제도인 미소금융재단의 소액자금 대출 제도 여건을 활용하거나 중소기업진흥재단, 지역신용보증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을 인증 여부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을 통한 지역위기 극복이 지역사회의 재난에 대한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도

록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지원과 관리․감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사

회적 기업들의 문제점으로 수익구조의 불안정성,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도 심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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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 차원에서 성과제고를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지원정책의 질적 제

고와 사회적 기업을 통한 지역의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여야 할 것이

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목적으로서 지역문제 해결 차원에서 재난피해로 인한 지역공동체 위기 극

복을 위해 재난복구지원 정책으로서 사회적 기업 적용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

회적 경제의 도입배경 및 유형, 한국의 사회적 기업 정책의 특징과 내용을 우선 고찰하여 연구의 분

석틀을 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태안의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피해지역에서 나타난 재난피해의

결과와 양상, 그리고 복구과정의 이슈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모델, 특히 사회적 기업의 적용을 통

한 재난피해지역의 지역공동체 회복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재난피해지역의 경우 피해주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의존도가 현격히 높은 상태에서 지

역사회의 경제활동 활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위기극복을 위한 자활 노력이 없이 외부 자원

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향,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경향을 보이는 문제점이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재난 이후의 지역위기 현상은 지역공동체의 해체와 경제적 빈곤현상의 발생이라

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와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재난피해지역의 지역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에 재난피해지역에 대한 특례, 민간자금조달지원 정책 및 재난관리기금을 통한 재정지

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에 부합하도록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함께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로는 재난피해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을 통한 성과사례를 실증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재난 발생 이후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

후 연구에서는 재난피해주민들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과 이를 통해 자활 의지, 그리고 이를 위한

수요와 욕구를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재난피해지역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은 피해주민이 겪는 재난경험의 충격과 피해 등을 고

려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아직 과도기에 있어 그 성과가 미비한

만큼 재난피해지역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의 하나로써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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